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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정안 10-164A 
 

선거 이의 제기 조항 개정 
 

제안자: RI 이사회  
 
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(절차요람 207페이지) 
 
제 10조   임원의 지명 및 선출 일반 규정  
 
10.060. 선거 운동, 여론 조사 및 유세 지원 
 
10.060.3. 이사회 심의 
이사회는 그러한 이의 제기를 신중히 심의하여야 한다. 이사회는 이의 제기를 
기각하거나, 선출직 후보자를 실격시키거나 또는/동시에 향후 RI 선출직 
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실격시키거나, 기타 이사회가 공평하고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
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. 후보자의 자격을 실격시키려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
있어야 하며, 그러한 실격 조치에 대한 해당 RI 직책과 기간은 이사회가 결정한다. 
이사회는 본 세칙 제 10.060.1항을 위반하는 로타리안들에 대해 공평하고 
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한다. 이사회의 결정은 관련 당사자들에게 신속히 
전달되어야 한다.  
 
10.060.4. 지구의 반복적인 이의 제기 17 
본 세칙 및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 조항에도 불구하고, 18 

(가)  제 10.060.2.항에 의거한 총재 피지명자 선출 이의 제기 건수가 지난 5년간 
2건 이상인 지구에 대해, RI 이사회는 RI 세칙 및 선거 이의 절차가 준수되지

19 
 

않았다고 믿을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, 다음 조치들을 모두 혹은 일부
20 

 
취할 수 있다: 

21 
 22 

1.  피지명자와 특정 후보자 혹은 모든 후보자들의 자격을 실격시키고,  23 
지구 전총재 중에서 1명을 선출하여 지구총재로 봉사하게 한다; 24 

2.  선거 과정에 부적절하게 간섭하였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지구총재나 
차기총재를 해당 직책에서 해임시킨다; 그리고

25 
 26 

3.  선거 과정에 부적절하게 간섭하였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전총재에 대해 
전총재로서의 자격 상실을 공표한다; 

27 
 28 

 (나)  총재 피지명자 선출 이의 제기 건수가 지난 5년간 3건 이상인 지구에 대해 
RI 이사회는 해당 지구를 해산, 소속 클럽들을 주변 지구에 편입시킬 수 있다. 

29 
30 

본 세칙 제 15.010. 항은 본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. 31 
 

(이 후 조항들의 번호는 순서에 따라 조정되어야 함) 
 

(본문 끝) 
___________________________ 
노트:  새로 첨가된 부분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. 
 



354-b 

 
취지 및 효과 

 
본 제정안은 총재 피지명자 선출 이의 제기 건수가 지난 5년 동안 2건 이상인 
지구에 대해 그리고 RI 세칙 및 선거 이의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고 믿을만한 
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RI 이사회가 다음 조치들을 전부 혹은 일부 취할 수 
있도록 RI 세칙을 개정하려는 것이다:  

(가)  피지명자와 특정 후보자 혹은 모든 후보자들의 자격을 실격시키고,  지구 
전총재 중에서 1명을 선출하여 지구총재로 봉사하게 한다; 

(나)  선거 과정에 부적절하게 간섭하였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지구총재나 
차기총재를 해당 직책에서 해임시킨다; 

(다)  선거 과정에 부적절하게 간섭하였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전총재에 대해 
전총재로서의 자격 상실하였다고 공표한다; 

 
또한, RI 이사회에게 총재 피지명자 선출 이의 제기 건수가 지난 5년간 3건 이상인 
지구에 대해 해당 지구를 해산하고, 소속 클럽들을 주변 지구에 편입시킬 수 있는 
권한을 부여하고 있다.  

 
재정상 영향 

 
본 제정안은 RI 재정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.   


